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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건 가합 본소 부당이득2014 102146( )

가합 소 소 권이 등2015 101997( )

원고 소피고( ) 甲

소송 리인 변 사 이강천

피 고 1. A

피고 소원고( ) 2. B

피 고 3. C

4. D

5. E

6. F

7. G

8. H

9. I

10. J

11. K

12. L

피고 소원고 주식회사( ) 13. 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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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사 **

14. N

피 고 15. O

16. P

피고 피고 소원고 소송 리인 변 사1, 10, ( ) 13, 14 B

변 종 결 2015. 6. 17.

결 고 2015. 7. 1.

피고 소원고 들과 피고 는 각 원고 소피고 에게1. ( ) C, D, F, G, H, I, J, K, L, O, P ( )

아래 원 지 하라.

가 별지 다 항 재 각 원 이에 하여 같 마 항 재 각 지연손. [ 1] . .②

해 산일부 다 갚는 날 지 연 계산한 원20%

나 부 별지 부동산 시 재 부동산 별지 나 항 재 각. 2014. 10. 29. 1 [ 1] .

건 부분 종료일 또는 소 권 상실일 지 월 별지 라 항 재 각[ 1] .②

액 계산한 원

피고 원고 소피고 에게 아래 원 지 하라2. A ( ) .

가 원 이에 하여 부 다 갚는 날 지 연. 8,014,000 2014. 4. 17. 20%

계산한 원

나 부 지 월 원 계산한 원. 2014. 10. 29. 2015. 2. 16. 107,000

피고 는 원고 소피고 에게 아래 원 지 하라3. E ( )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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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원 이에 하여 부 지 연 그 다 날부. 802,266 2014. 4. 16. 2015. 7. 1. 5%,

다 갚는 날 지 연 각 계산한 원20%

나 부 별지 부동산 시 재 부동산 별지 나 항 재 건. 2014. 10. 29. 1 [ 1] .

종료일 또는 소 권 상실일 지 월 원 계산한 원10,966

원고 소피고 피고 에 한 나 지 청구 피고 소원고 들 소청구를 모4. ( ) E ( )

각한다.

소송 용5. ,

가 원고 소피고 피고 사이에 생 부분. ( ) A, C, D, F, G, H, I, J, K, L, O, P

피고들이 부담하고,

나 원고 소피고 피고 사이에 생 부분 원고 소피고 가 나 지는. ( ) E 1/3 ( ) ,

피고 가 각 부담하며E ,

다 원고 소피고 피고 소원고 들 사이에 생 부분 본소 소를 합하여 피. ( ) ( ) ,

고 소원고 들이 부담한다( ) .

내지 항 가집행할 있다6. 1 3 .

본소[ ]

피고 소원고 들과 피고들 각 원고 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에게 아래( ) ( , ‘ ’ )

같 원 지 하라.

별지 다 항 재 각 원 이에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1. [ 1] .①

날부 다 갚는 날 지 연 계산한 원2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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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 별지 나 항 재 각 건 부분 종료일 또는 소 권2. 2014. 10. 29. [ 1] .

상실일 지 월 별지 라 항 재 각 액 계산한 원[ 1] .①

반소[ ]

원고는 피고 소원고 이하 피고 소원고 들도 피고라고만 칭한다 들에게 별지 부동{ , ( ) } 1

산 시 재 부동산 별지 나 항 재 지권지분란 재 지분에 하여 각 진[ 3] .

명 회복 원인 한 소 권이 등 차를 이행하라.

1. 사실

가. 당사자 사이의 관계

원고는 구 명동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하여 분** ( ‘ ’ ) 1657.5

지분권자 등 자이고 피고 소원고 들과 피고들 이하 피고 소원고 들과507.371 , ( ) { ( )

피고들 모 피고라고만 칭한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한 별지 재 부동산‘ ’ } 1

이하 이 사건 피스 이라 한다 일부인 부분 소 권 취득한 자이다 피( ‘ ’ ) .

고들 이 사건 피스 부분 소 내역 별지 재 같다 이하 피고들[ 2] (

부분 이 사건 부분이라 한다‘ ’ ).

나. 이 사건 건물 신축 과정

1)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구청장 부 이 사건 토Z ( ‘Z’ ) 1989. 6. 26.

지 에 지하 지상 연건평 주거용 업 시 인 피스 신축4 , 13 , 15,386 X㎡

하는 것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허가 아 착공하 다( ‘ ’ ) 1989. 7. 1. . Z 1989. 11.

이 사건 토지에 하여 자 매매를 원인 하는 소 권이 등 를 마쳤1. 1987. 9. 21.



- 5 -

다.

2)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이 이 부도가 나자 권리 를1991. 11. 20. Z , Z ·

승계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가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 고 경부Y ( ‘Y’ ) , 1993. 3.

는 부산지사 리상 인 이 개인 자격 실내마감공사 등 진행하 다Y a .

3) 말경 이 도산하자 경 이 사건 공사 시공사가 에1993. 12. Y , 1994. 1. 21. Z

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변경 었다 이후 권리 를 주식V ( ‘V’ ) . 1995. 3. 14. V · W

회사 이하 이라 한다 가 승계하 고 경 종 이 사건 피스 이 공( ‘W’ ) , 1997. 3.

었다.

다.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

1) 원고는 과 근 당권 계약 이하 이 사건 근 당권 계약이1991. 4. 1. Z ( ‘ ’

라 한다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채권 고액 억 원 채 자 하는 근 당권) , ‘ 16 , Z’

등 를 경료하 다 원고는 에 억 원 주었다. 1991. 4. 2. Z 11 .

2)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하여 임 경매를 신청하 고 이 법원1992. 4. 20. ,

타경 경매개시결 이 법원 타경 진행 경매 차를 이하 이 사92 3977 ( 92 3977 ‘

건 경매 차라 한다 이 내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 차에 이 사건 토’ ) . 1995. 4. 21.

지를 낙찰 아 매각 납하 고 소 권이 등 를 경료하 다, 1995. 7. 5. .

3) 원고는 경부 경에 이르 지 이 사건 피스 부분 소1997. 4. 2009. 6.

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권 매도하 나, 피고들 원고 부 피고들 소

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지분권 매 하거나 임차하지 아니하 다.

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가지번 있는 것 가지번[ ] , 1 5, 10, 16 (

포함 이하 같다 가 증 각 재 변, ), 1, 2, 4, 5, 6, 8, 9, 14, 15, 16, 17, 19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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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 취지

2. 본소청구에 한 단

가.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L

1) 청구

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하여 지분 보 한 자이고 피고207.371/1657.5 , L

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피스 지분9 907 1/2 2009. 4. 16.

부 재 지 소 하고 있다 피고 원고에게 토지사용료에 상당한 부당이득 인. L

원 그에 한 지연손해 부 피고 이 사건 피스726,500 , 2014. 10. 29. L 9

에 한 종료일 또는 소 권상실일 지 월 원 계산한907 22,600

원 지 할 가 있다.

2) 용법조

민사소송법 조 항 조 항 자 간주208 3 2 , 150 3 ( )

나.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판단A, B, C, D, E, F, G, H, I, J, K, M , N, O, P

1) 청구원인에 한 단

가) 부당이득 책임 립

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권자 등 어 있는 사실 피507.371/1657.5 ,

고들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부분 재 같이 소 하 거나[ 2]

소 하고 있는 사실 앞 본 같고 소 권이 등 가 경료 어 있는 경우 그 등,

명 자는 법한 등 원인에 하여 소 권 취득한 것 추 다 법원( 1977. 6. 7.

고 다 결 법원 고 다 결 등 참조 라 피고들76 3010 , 1982. 6. 22. 81 791 ).

특별한 사 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분 소 한 간 동안 그 부분 면 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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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 하는 이 사건 토지 지분권 상당 토지사용료를 법 상 원인 없이 이득하고 원고에게

같 액 손해를 입게 한 것이므 이를 원고에게 할 가 있다, .

나) 부당이득 범

(1) 이 법원 한국감 원에 한 감 탁결과에 르면 피고들이 이 사,

건 부분 소 한 간 동안 생한 토지사용료는 아래 재 같다< > .

순번 가피고.
나전유부분.

층호수·

다 감정기간. 라감정기간.

임료 원( )

마부당이득금.

원( )

바감정시점.

월임료 원( )초일 말일

1 A 층 호1 102
2006. 5. 10. 2010. 5. 18. 4,898,000

8,014,000 107,000
2010. 5. 19. 2014. 10. 28. 5,565,000

2 B
층 호1 102 2006. 5. 10. 2010. 5. 18. 4,898,000

7,910,000
층 호5 508 2004. 5. 21. 2014. 10. 28. 5,461,000 46,300

3 C 층 호3 309 2011. 3. 25. 2014. 10. 28. 1,393,000 1,393,000 32,900

4 D 층 호4 408 2008. 7. 9. 2014. 10. 28. 3,389,000 3,389,000 46,300

5 E 층 호5 515 2011. 11. 18. 2014. 10. 28. 1,194,000 1,194,000 32,900

6 F 층 호7 710 2007. 12. 13. 2014. 10. 28. 2,671,000 2,671,000 32,900

7 G
층 호8 801 2009. 2. 10. 2014. 10. 28. 2,912,000

5,899,000
43,900

층 호10 1001 2008. 12. 19. 2014. 10. 28. 2,987,000 43,900

8 H 층 호8 814 2008. 9. 8. 2014. 10. 28. 2,380,000 2,380,000 32,900

9 I
층 호8 815 2005. 3. 24. 2014. 10. 28. 3,604,000

9,098,000
32,900

층 호9 917 2004. 4. 30. 2014. 10. 28. 5,494,000 46,300

10 J 층 호8 816 2010. 5. 19. 2014. 10. 28. 1,701,000 1,701,000 31,700

11 K 층 호9 907 2009. 4. 16. 2014. 10. 28. 1,453,000 726,500 22,600

12 L 층 호9 907 2009. 4. 16. 2014. 10. 28. 1,453,000 726,500 22,600

13
M

주식회사
층 호9 910 2002. 9. 30. 2014. 10. 28. 4,362,000 4,362,000 32,900

14 N 층 호9 916 1999. 4. 20. 2014. 10. 28. 5,358,000 5,358,000 32,900

15 O 층 호11 1105 2008. 1. 28. 2014. 10. 28. 2,437,000 2,437,000 31,200

16 P 층 호13 1302 2010. 10. 18. 2014. 10. 28. 1,471,000 1,471,000 31,200

표 이 사건 전유 부분에 대한 토지사용료 감정결과< :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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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한편 원고는 피고 부 토지사용료 원 지 사실D 2,447,453 ,

피고 가 그 소 이 사건 피스 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E 2013. 5. 31. 5 515

지권 지분 인 분 에 해당하는 분 를 취득한1,657.5 6.723 2/3 1,657.5 4.482

사실 각 자인하고 있다.

(3) 라 피고 에 한 지 부당이득 원D 2014. 10. 28. 941,547

원 원 원이 고 피고 에 한 지 부당이득( 3,389,000 2,447,453 ) , E 2014. 10. 28.＝ －

원802,266 1) 장래 월별 부당이득 원 감 시 월 임료 원 이, 10,966 ( 32,900 ×1/3)＝

다.

(4) 그 다면 피고들 특별한 사 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별지 다, , [ 1] .②

항 재 각 부당이득 과 그에 한 지연손해 부 피고들 이 사건2014. 10. 29.

부분 각 종료일 또는 소 권상실일 피고 경우 지 같( A 2015. 2. 16.)

라 항 재 각 액 계산한 원 지 할 가 있다. .②

2) 피고들 항변에 한 단

가) 피고 C

(1) 주장 요지

이 사건 피스 부분 구분소 권 원시취득한 이3 309 ##

원고 부 부분에 한 이 사건 토지 지분권 취득하1997. 4. 29. 3 309

므 원고 부당이득 청구는 부당하다, .

1) 간 부당이득 원2011. 11. 18. ~ 2011. 12. 31. 46,000

간 부당이득 원2012. 1. 1. ~ 2012. 12. 31. 410,000

간 부당이득 원 원2013. 1. 1. ~ 2013. 5. 31. 162,000 (=32,400 ×5)

간 부당이득 원 원2013. 6. 1. ~ 2013. 12. 31. 75,600 (=32,400 ×7×1/3)

간 부당이득 원 원2014. 1. 1. ~ 2014. 10. 28. 108,666 (=326,000 ×1/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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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단

피고 이 출한 증거들만 는 이 부분 주장 인 하 부족하고C ,

달리 이를 인 할 증거가 없다 피고 주장 이 없다. C .

나) 피고 H

(1) 주장 요지

원고는 이 사건 토지 분 지분권자이므 원고가 보1657.5 507.371 ,

한 지분 과하는 범 에 해 는 피고 에게 부당이득 구할 없다H .

(2) 단

원고가 이 사건 경매 차에 이 사건 토지를 낙찰 아1995. 4. 21.

매각 납함 써 이 사건 토지 소 권 취득하 고 경부, 1997. 4. 2009.

경 지 이 사건 피스 부분 소 자들에게 각 부분 면 에 상 하는 이6.

사건 토지 지분 매도한 사실 앞 본 같다 이 사건 토지 지분권자들.

원고를 외한 나 지들 각자 이 사건 부분 소 하 한 지사용권

이 사건 토지 지분 보 한 것이므 이들에 해 는 피고 이 이 사건 토지를, H

임차하거나 해당 지분 매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피스 를 소 하고8 814

있는 것이 부당이득 구 한다고 볼 없다 라 피고 원고에게 이 사건. H

피스 를 소 한 간 동안 생한 토지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액8 814

할 가 있다 피고 주장 이 없다. H .

다) 피고 주식회사A, B, J, K, M , N

(1) 주장 요지

가( ) 체결 이 사건 근 당권 계약 당시 이미 구분소1991. 4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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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립 어 있었 이 사건 피스 지사용권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한

것이므 집합건 소 리에 한 법 이하 집합건 법이라 한다 조, ( ‘ ’ ) 20 2

항에 어 효이다 효인 근 당권에 하여 개시 이 사건 경매 차에 이 사.

건 토지를 매 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진 한 소 자가 아니다.

나( ) 이 사건 근 당권 계약이 체결 지는 이 사건 피

스 에 구분소 가 립 어 있지 않았다고 하 라도 어도 원고가 이 사, 1994. 4. 21.

건 경매 차에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당시 지는 이 사건 피스 에 구분소 가

립 어 있었 것이 명 하다 원고가 이 사건 경매 차에 이 사건 토지를 낙찰.

행 가 집합건 법 조 항에 어 효인 이상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진20 2 ,

한 소 자가 아니다.

(2) 단

가( ) 법리

① 집합건 법 조에 구분소 자 지사용권 그가 가20

지는 부분 처분에 르고 구분소 자는 규약 또는 공 증 써 달리 하지 않,

는 한 그가 가지는 부분과 분리하여 지사용권 처분할 없 며 분리처분,

지는 그 취지를 등 하지 아니하면 권 취득한 자에 하여 항하지 못한3

다고 규 하고 있다 규 취지는 집합건 부분과 지사용권이 분리 는.

것 한 억 하여 지사용권 없는 구분소 권 생 지함 써 집합건 에

한 법 계 안 과 합리 규 도모하 는 데 있 므 법원( 2006. 3. 10.

고 다 결 참조 부분과 지사용권 일체 에 하는 지 처분행 는2004 742 ),

그 효 이 없다 법원 고 다 원합 체 결 법원( 2000. 11. 16. 98 45652, 45669 ,



- 11 -

고 다 결 등 참조2010. 5. 27. 2006 84171 ).

② 동 건 에 하여 구분소 가 립하 해 는 객1 ·

리 면에 동 건 이 존재하고 구분 건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 갖추1 , ·

어야 할 뿐 아니라 동 건 리 구획 건 부분 각각 구분소 권 객, 1

체 하 는 구분행 가 있어야 한다 여 구분행 는 건 리 질에 변경.

가함이 없이 법 상 건 특 부분 구분하여 별개 소 권 객체 하 는

일종 법 행 그 시 나 식에 특별한 한이 있는 것 아니고 처분권자 구,

분 사가 객 외부에 시 면 인 다 라 구분건 이 리.

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 통하여 장래 신축 는 건 구분건 하

겠다는 구분 사가 객 시 면 구분행 존재를 인 할 있고 이후 동, 1

건 그 구분행 에 상 하는 구분건 이 객 리 면 아직 그 건·

이 집합건축 장에 등 거나 구분건 등 부에 등 지 않았 라도 그 시

에 구분소 가 립한다 법원 고 다 원합 체 결( 2013. 1. 17. 2010 71578 ).

③ 한편 구분소 가 립하 하여 동 건 체가 독립, 1

존재 어 있어야 하는 건 이 계도상 처 부 여러 건축할 것,

어 있어 이에 라 같 내용 건축허가를 아 건축공사를 진행하 에

건축주 사 공사가 단 었고 그 같이 단 당시 지 이미 일부 둥

과 지붕 그리고 벽이 어 있어 그 구조 토지 부합 볼 없는 상태

에 이르 다고 하 라도 자가 이러한 상태 미 건 종 건축주 부 양, 3

하 하고 이를 인도 아 나 지 공사를 계속 진행한 결과 건 구조 태 등이,

건축허가 내용과 사회통 상 동일하다고 인 는 도에 이르도 건 축조한 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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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에는 그 구조 태가 원래 계 건축허가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 는 건,

체를 하나 소 권 객체 보아 그 자가 그 건 체 소 권 원시취득 한3

다고 보는 것이 고 건축허가를 구조 태 축조 체 건 에 건축공,

사가 단 당시 지 둥과 지붕 그리고 벽이 어 있 만 분리해 내어

이 부분만 소 권 종 건축주가 원시취득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 건축공사가 단.

당시 지 종 건축주에 하여 축조 미 건 구조 태가 구분소 권

객체가 있 도가 었다고 하 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법원( 2006. 11. 9.

고 다 결2004 67691 2) 법원 고 다 결 등 참조, 2015. 6. 24. 2012 109538 ).

나( ) 이 사건 근 당권 계약이 체결 당시 이 사건 피스 에 구

분소 가 립 어 있었는지 여부

법리를 토 이 사건에 하여 보건 피고들이 출한,

증거들만 는 이 사건 근 당권 계약이 체결 당시 이 사건 피스1991. 4. 1.

에 구분소 가 립 어 있었다고 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할 증거가 없다.

히 앞 인 한 사실에 갑 증 가18, 20 , 1, 2, 5,

증 각 재 증인 장 장 일부 증언 변 체 취지를 보태어7, 8, 10, 14 ,

인 할 있는 다 과 같 사실 내지 사 들 종합하여 보면 당시 이, 1991. 4. 1. Z

이 사건 피스 분양자들에게 분양함 써 구분행 가 이루어 있었 것

는 보이나 당 지하 지상 주거용 업 시 건축허가를 이 사건, 4 , 13

피스 이 당시 약 도 지 골조공사만이 료 상태 것1991. 4. 1. 10

보일 뿐 그 구조 태 등이 건축허가 내용과 사회통 상 동일하다고 인 는,

2) 다만 이 에 구분소 가 립하는 시 원 건 체가 어 건축 장에 구분건 등 시 이라‘ ’

고 시한 부분 법원 고 다 원합 체 결에 하여 변경 었 므 이 부분 외한다2013. 1. 17. 2010 71758 ,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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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 축조 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라 객 리 면에 이 사건 피. ·

스 이 동 건 존재하 다고 보 어 운 이상 이 사건 근 당권 계약 당시1 ,

이 사건 피스 에 구분소 가 립 어 있었다고 보 어 다 피고들 이 부분.

주장 이 없다.

실질 운 자 울지 법원 고합Z b 1996. 11. 20. 96㉮

부 지 이 사건 피스 에 하여 명 피해자1227 ‘1989. 7. 18. 1991. 4. 1. 30

들과 분양계약 체결하고 계약 도 하여 피해자들에게 분양건

지에 한 소 권이 등 를 마쳐 업 상 임 가 있 에도 이에 하여, 1991. 4.

원고 이 사건 근 당권 계약 체결하고 원고에게 근 당권 등 를 경료하1.

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 다는 범죄사실에 하여 업 상 임죄 등’

징역 고 았고 이에 과 검사가 항소하 나 울고등법원1 , b 1997. 10. 17.

노 항소 각 결이 내 다97 1799 .

과 이 사건 피스 에 한Z , 1990. 11. 22. ** 5 508㉯

분양계약 과 이 사건 피스 에 한 분양계약, 1991. 1. 21. **, ** 10 2

각 체결하 다.

이 사건 피스 건축주이자 분양에 이 사 사** ,㉰

변조 등 죄 소 사사건 심 울 앙지 법원 고단 에 에1 ( 97 10611 ) Z

리담당상 근 하면 이 사건 피스 분양업 를 담당한 장** ‘1991. 11.

이 사건 피스 공사를 진행하 이 부도나자 이 주식20. Z , b 1991. 11. 29. Z

에 양도하 는데 당시 이 사건 피스 도 상태 다 이 공사를Y , 75% . Y

이어 아 진행하다가 사 상 공사권이 에게 임 었는데 이 경 이 사건a , a 1993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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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스 공사를 시작할 는 공사가 진행 상태 다 는 취지 증언하 다 장85% .’ .

이 법원에도 증인 출 하여 이 사건 근 당권 계약 당시 이 사건 피스** ‘

건 골조공사가 진행 이었고 경에는 이 사건 피스 분양이 부, 1993. 3.

분 이루어진 상태 다는 취지 증언하 다’ .

이 사건 피스 공사 장 한 항공사진과 재1991. 4. 2.㉱

이 사건 피스 사진 조하여 보면 이 사건 근 당권 계약 당시 이 사건,

피스 약 도 지 크리트 골조 둥 주벽 천장 등이 축조 상태10 , ,

것 보인다 피고들도 경 이 사건 피스 체( 1991. 4. 1. 13 10

도가 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).

피고들 동 건 이 건축허가 내용과 사회통 상 동일한‘1㉲

도 지 않았 라도 만 우 구분소 가 립 있다는’

취지 주장하나 이는 법리에 추어 아들이 어 다, .③

(3) 원고가 이 사건 경매 차에 이 사건 토지 소 권 취득한 행 가

집합건 법 조 항에 어 효인지 여부20 2

가( ) 근 당권 실행 한 임 경매는 근 당권 행 에 부 하여

이루어지는 후속 차 별개 독립 처분이라고 볼 없다 라 지에 하여, .

근 당권이 당시 지 그 지상에 구분소 객체인 집합건 이 립 어 있지 아

니하여 근 당권 행 자체가 효하다면 근 당권에 한 임 경매 차가 개시,

어 지 소 권이 변경 그 지상에 구분소 객체인 집합건 이 립 었다 하

라도 임 경매 차 매 인이 지 소 권 취득한 것이 집합건 법 조 항, 20 2

이 한 분리처분 지 원 에 다고 볼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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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( ) 법리를 토 이 사건에 하여 보건 이 사건 근 당권,

계약 당시에 이 사건 피스 에 구분소 가 립 어 있지 아니하 앞 본

같다 원고 효한 근 당권 실행하 한 이 사건 경매 차에 원고가 이 사건 토.

지 소 권 취득한 행 가 분리처분 지 원 에 다고 볼 없다 피고들.

이 부분 주장도 이 없다.

다. 소결

1) 원고에게 피고 를 외한 나 지 피고들 가 별지 다 항 재 각, E , ) [ 1] .②

원 피고 에 한 존 부당이득 원 피고 이 지 소 하( B 7,910,000 B 2010. 5. 18.

지분과 재도 소 하고 있는 각 토지사용료를 합한 액이다102 1/2 508 )

이에 하여 같 마 항 재 각 소장 부본 송달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 소송.

진 등에 한 특 법이 한 연 계산한 지연손해 지 할 가 있20%

고 나 부 같 나 항 재 건 부분 종료일 또는 소 권 상실, ) 2014. 10. 29. .

일 피고 경우 지 같 라 항 재 각 액 계산한 원( A 2015. 2. 16.) .②

지 할 가 있다 다 라 항 재 액 피고 를 외하고는 청구액과 인용([ 1] ., . E

액이 동일하다).

2) 원고에게 피고 는 가 원 이에 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, E ) 802,266

고에게 송달 다 날인 부 피고가 그 이행 존부 범 에 하2014. 4. 16.

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 는 이 결 고일인 지는 민법이 한 연2015. 7. 1.

그 다 날부 다 갚는 날 지는 소송 진 등에 한 특 법에 한 연 각5%, 20%

계산한 지연손해 지 할 가 있고 나 부 같 나항, ) 2014. 10. 29. .

재 건 부분 종료일 또는 소 권 상실일 지 월 원 계산한10,9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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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지 할 가 있다.

3. 피고 주식회사 소청구에 한 단B, M , N

가. 위 피고들의 주장 요지

1) 이 사건 피스 에 하여 건축주인 이 에 하여508 916 ## , 910

건축주인 이 각 지사용권인 지분권 취득한 상태에 원고 명 소 권이

등 가 경료 었다.

2) 이 사건 근 당권 계약 내지 이 사건 경매 차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

소 권 취득한 행 는 집합건 법 조 항에 어 효이므 원고 명20 2 ,

소 권이 등 는 원인 효이다.

3)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각 과 부B, M , N( ‘ B ’ ) ##

를 각 매 또는 매 하고 부분에 하여 소 권이 등508 , 910 , 916 ,

를 마쳤 므 집합건 법에 라 이 사건 토지 지분권 취득하 다 원고는 피고, .

등에게 진 명 회복 원인 하는 지권등 차를 이행할 가 있다B .

나. 판단

이 사건 근 당권 계약과 이 사건 경매 차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 권

취득한 행 가 집합건 법 조 항에 지 아니함 앞 살펴본 같다20 2 .

이 다른 에 한 피고 등 주장 나 지 에 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B

없이 이 없다.

4. 결

이 사건 본소청구 피고 를 외한 나 지 피고들에 한 부분 모 이 있E

어 인용하고 피고 에 한 부분 인 범 내에 이 있어 인용하고 나 지, E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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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구는 이 없어 각하며 피고 주식회사 소청구는 이 없어 각하, B, M , N

하여 주 과 같이 결한다, .

재 장 사 노행남

사

사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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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지 부동산표시생략1 (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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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청구액과 인용액[ 1: ]

구분

순번

가 피고.

나 이 사건.

전유 부분

건물호수( )

다기존 부당이득금원. ( )
라 이후. 2014. 10. 29.

월별 부당이득금 원( )
마 지연손해금.

기산일 소장 부(=

본 송달 다음날)청구액① 인용액② 청구액① 인용액②

1 A 층 호1 102 8,014,000 8,014,000 107,000 107,000 2014. 4. 17.

2 B 층 호5 508 7,910,000 7,910,000 46,300 46,300 2014. 6. 4.

3 C 층 호3 309 1,393,000 1,393,000 32,900 32,900 2014. 5. 3.

4 D 층 호4 408 941,547 941,547 46,300 46,300 2014. 5. 2.

5 E 층 호5 515 1,194,000 802,266 32,900 10,966 2014. 4. 16.

6 F 층 호7 710 2,671,000 2,671,000 32,900 32,900 2014. 5. 1.

7 G
층 호8 801

5,899,000 5,899,000
43,900 43,900

2014. 4. 17.
층 호10 1001 43,900 43,900

8 H 층 호8 814 2,380,000 2,380,000 32,900 32,900 2014. 5. 2

9 I
층 호8 815

9,098,000 9,098,000
32,900 32,900

2014. 8. 2.
층 호9 917 46,300 46,300

10 J 층 호8 816 1,701,000 1,701,000 31,700 31,700 2014. 4. 17.

11 K 층 호9 907 726,500 726,500 22,600 22,600 2014. 8. 12.

12 L 층 호9 907 726,500 726,500 22,600 22,600 2014. 8. 12.

13
M

주식회사
층 호9 910 4,362,000 4,362,000 32,900 32,900 2014. 4. 16

14 N 층 호9 916 5,358,000 5,358,000 32,900 32,900 2014. 4. 17.

15 O 층 호11 1105 2,437,000 2,437,000 31,200 31,200 2014. 4. 16

16 P 층 호13 1302 1,471,000 1,471,000 31,200 31,200 2014. 4. 16

합계 56,282,547 55,890,813 703,300 681,3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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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피고들의 이 사건 전유 부분 소유 내역[ 2: ]

가 피고. 나 건물호실.
다건물면적.

( )㎡

라건물.

소유권 지분

마 대지권 대상.

토지점유면적 ( )㎡
바 건물 소유권 취득 상실. ~

1 A 층 호1 102 148.76
지분1/2 10.912 2006. 5. 10. ~ 2015. 2. 16.

지분1/2 10.912 2010. 5. 19. ~ 2015. 2. 16.

2 B
층 호1 102 148.76 지분1/2 10.912 2006. 5. 10. ~ 2010. 5. 18.

층 호5 508 64.655 전부 9.45 현재2004. 5. 21. ~

3 C 층 호3 309 46.098 전부 6.723 현재2011. 3. 25. ~

4 D 층 호4 408 64.655 전부 9.45 현재2008. 7. 9. ~

5 E 층 호5 515 46.098 전부 6.723 현재2011. 11. 18. ~

6 F 층 호7 710 46.098 전부 6.723 현재2007. 12. 13. ~

7 G
층 호8 801 61.216 전부 8.953 현재2009. 2. 10. ~

층 호10 1001 61.216 전부 8.953 현재2008. 12. 19. ~

8 H 층 호8 814 46.098 전부 6.723 현재2008. 9. 8. ~

9 I
층 호8 815 46.098 전부 6.723 현재2005. 3. 24. ~

층 호9 917 64.655 전부 9.45 현재2004. 4. 30. ~

10 J 층 호8 816 46.098 전부 6.723 현재2010. 5. 19. ~

11 K 층 호9 907 32.026 지분1/2 2.307 현재2009. 4. 16. ~

12 L 층 호9 907 32.026 지분1/2 2.307 현재2009. 4. 16. ~

13
M

주식회사
층 호9 910 46.098 전부 6.723 현재2002. 9. 30. ~

14 N 층 호9 916 46.098 전부 6.723 현재1999. 4. 20. ~

15 O 층 호11 1105 43.672 전부 6.352 현재2008. 1. 28. ~

16 P 층 호13 1302 43.672 전부 6.352 현재2010. 10. 18. 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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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 피고반소원고들의 전유 부분 및 그 대지권 지분비율[ 3: ( ) ]

피고반소원고( ) 가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. 나 대지권 지분비율.

1. B 제 층 제 호 철근콘크리트조5 508 64.655㎡ 분의1657.5 9.27587452264143

주식회사2. M 제 층 제 호 철근콘크리트조9 910 46.098㎡ 분의1657.5 6.61355291539285

3.N 제 층 제 호 철근콘크리트조9 916 46.098㎡ 분의1657.5 6.61355291539285


